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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유재산 토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지적 및 토지관리 전공

김 동 규

국유재산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재정을 지원해 주고 국토계획의 기본 바탕이 되며 국민의 생활편의

를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특히 토지는 도로,하천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및 신도시 주택건설 등 국가정책과 국민의 주거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너무 많은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다 보니 관리체계가 통일적이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인원의 부족과

잦은 인사발령은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

구에선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의 일반적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여 통합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기준으로 관

련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그리고 산하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별도의 관리부서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둘째 관리조직의 개편방안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조직 및 인원을 현실적으

로 증원하고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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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관리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관리․처분 기

준을 현실적으로 편성하여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

관에서 신속하게 재산을 활용하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그 결과를 상

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국유재산,기획재정부,통합관리시스템,지적직공무원,국유재산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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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민,영역,주권이 있는데 그 중에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영역은 영

공,영해,그리고 영토로 나눠지는데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국민이 거주하

며 살아가는 기초가 영토이며 토지인 것이다.토지위에 국민은 의식주의

기본적 행위를 영위하며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토지는 보통 공적인 산물과 사적인 산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공적인 부분의 영역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이름 붙여 관리하고 있다.두가지 재산은 국가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은 있으나,지방자치에 따라 정부

와 자치단체의 소유권으로 나눠져 있다.거기에 따라 총괄부서도 국유재산

관리의 기획재정부와 공유재산 관리의 행정안전부로 나눠지며,적용법 또

한 국유재산 관리의 기본법인『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의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각각의 법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공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국가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나 공유재산

과 달리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관

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여러 개의 관

련 부서에서 분산 관리함으로써 하나의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

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현재 국유재산의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계획과 통계적

수치만을 집계함으로 구체적인 재산의 관리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에 따라

실제적인 관리는 각각의 관리청이하 위임 및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

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관리청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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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

유재산의 장점을 접목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권리주체로 하는 모든 재산을 말

하는 것으로 토지 외에 부동산,동산,현금,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

한다.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유재산 총액은 874조 3,377억 원이

다.이 중 토지가 436조 1579억 원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24,024㎢로 전체

국토면적(100,148㎢)의 24%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의 4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행정재

산은 국가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것이며,보존재

산의 경우는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처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재산을 말한다.일반재산의 경우는 행정목적과 보존의 목적이 없어

처분의 제한이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의 법적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유재산 중 토지부분을 중심으로 각 위임

기관 및 위탁기관의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실태의 문제점

을 파악하여 정책 및 제도,관리체계와 조직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하나

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장점을 살펴 일정부분 접목시

킬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및 각 중앙관서의 관련 자료를 토

대로 그동안의 국유재산 관리의 정책 및 제도의 변천 상황 그리고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사례들을 개별적

으로 정리하였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제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 관

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유재산관리의 장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인천광

역시내 국․공유재산 업무담당자들을 토대로 실무 중 발생한 사례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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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무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제 3절 선행 연구 검토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에 관하

여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별적인 연구논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다수의 연구논문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제도와 조직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개별적인 연구방안을 제시하

였다.

성연동,이기환은 “국유재산 관리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국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으로 관리조

직을 증원하고 관리․처분의 체계를 현실화하여 관리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영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자치단체

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함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제도의 개선

및 확대방안 등의 제시와 관리조직의 확대개편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은정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서 현행 국유

재산 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점검하고 종합적 전수 실태조사와 국유지 위

탁 개발의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동주는 “국유 일반재산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유재

산관리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 업체 위탁관리

를 통한 관리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동향은 다수가 우리나라의 현행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문제

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국유재산이 성립된 후 현재까지 진

해되어 온 정책 방향 및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방안을 모색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논문에서 다루어진 기존의 공통적 문



- 4 -

제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장점을 검토하고 2012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의 회계 관서 변경 및 자치단체의 국․공유재

산 상호점유 해소방안 그리고 국유일반재산의 조달청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로의 업무 및 재산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관하여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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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주요 내용 비고

성연동

외 1

(2005)

국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

으로 관리조직을 증원하고 관리․처분의 체계를 현실화하

여 관리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

연구

송영국

(2006)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함께 국․공유지

의 관리․처분제도의 개선 및 확대방안 등의 제시와 관리

조직의 확대개편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

안을 제시

경희대

석사

남은정

(2011)

현행 국유재산 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점검하고 종합적

전수 실태조사와 국유지 위탁 개발의 효율성 측면의 문제

점을 제시

서강대

석사

이동주

(2012)

국유재산관리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문제의 해결을 위

하여 전문 업체 위탁관리를 통한 관리비용의 최소화 방안

을 제시

목포대

석사

[표 1-1]선행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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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범위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 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4.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국채증권,지방채증권,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

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6.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제 2장 국유재산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국유재산의 개념

1.국유재산의 일반개념

넓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동산,현금,기타 권리

등을 포괄하나,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

가재산으로 한정한다.다시 말해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 또는 국가를 귀속

주체로 하는 재산권을 말한다.물건 또는 재산권이 아닌 것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도 국유재산이 아니다.『국유재산법』제2조에서는 국유재산

을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 2-1]과 같이『국유재산법』제5

조 제1항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2-1]국유재산의 범위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결산/일반)실무』,기획재정부,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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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념

행정재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청사,관사,학교)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항만,등)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우편,우체국,양곡,조달 등)

보존용

재산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예 :문화재,사적지 등)

일반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또 그 범위에 따른 국유재산을 사용용도에 따라 [표 2-2]와 같이 행정재

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하고,

행정재산 이외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2]국유재산의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결산/일반)실무』,기획재정부,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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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는

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을 공용재산,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항만 등 국가가 직접 공공용

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공용재산,우편․우체국․양곡․조달 등 정부기업

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

용하는 재산을 기업용재산,문화재․사적지 등 법령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직접 보존하는 재산을 보존용 재산이라 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목적이 최소화되고 국가의 재정수입원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그래서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물이 아닌 사물로서

의 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간접적인 행정목적 부분에 한하여 사법의 예외

적 규정을 받는다.

2.국유재산의 성격

1)공공재로서의 성격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법적 영역에 속하는 공물인 반면

일반재산은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사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국유

재산법』상 행정재산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은 일정한 공법적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공법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1)

이렇듯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재산으로 국민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기능

을 가지고 있다.특히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도로,제방,하천,구거,유

지,항만 등은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공용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행정재산은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항상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재산과 달리 공공목적의 행정기능을 상실

하여 용도폐지 되지 않는 이상 사권의 설정 및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1)송영국(2006),「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테크노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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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법적 성격

행정재산과 달리 국유일반재산은 공공목적의 행정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매각 및 대부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계약의 성

립이 행정관청의 공적계약이 아닌 사인과의 사법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의 문제 발생 시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이 아닌 국유재산법 및

일반사법이 적용되고 공공 목적의 행정재산과 달리 점유에 따른 시효소송

의 대상이 된다.

3.국유재산의 기능

국유재산이 가지는 국가의 정책․경제적 기능은 시대적 상황과 정치․경

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토지의 특성상 그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기능은 국가 등

공공부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토지의 수요에 따라

서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조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이에 대하여 토지의 국유화는 정부가 토지시장을 대신하여 토지

의 배분과 이용을 계획하고 통제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또 다른 계획 실패를 초래할 수 도 있다.또한 이러

한 문제는 정부도 한정된 능력을 가질 뿐이며 전 국토내에서 토지시장을

대체할 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토지는 특성상 고정성과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의 탄력성이 적어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토지의 사적 이

용에 대한 창의와 자유만을 제한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3)

2)서종덕(2006),「국유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적 경영관리 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p.11

3)김갑열(1995),『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토지연구,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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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계획) 평균

매각대금 704,955 894,070 727,965 754,996 868,497 770,496

1)재정수입원으로의 기능

2011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879.4조원

에 이른다.재산 종류에 따라 매각대금부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국

가의 조세수입 외에 세외수입으로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표

2-3]과 같이 매각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의 경우 재개발 보상에 다른 매

각을 포함하여 국가가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을 최근 4년간 연평균 7,700

여억 원을 매각하여 징수하였다.

[표 2-3]최근 4년간 국유재산 토지매각대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 매각수입 확대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자료』,기획재정부,p.17

이렇듯 국유재산을 통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국가재정에 반영되고 있으

므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곧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증대와 연결된

다고 볼 수 있다.

2)공공목적의 기능

국유재산은 국가와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국유

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구거,하천,제방,항만 등 공공목적

의 행정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산이다.따라서 국가가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행정재산은 공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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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다.특히 현실적으

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으로 국

가적으로 필요한 토지의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국가 계획의 정책적 기능

국가의 장기적 계획 중 하나가 국토개발계획 및 주택 계획인데 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국유지라 할 수 있다.국가는 사유지와

함께 국유지를 개발하여 도로를 만들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국토개발과

주택 건설을 시행한다.이것은 국토개발을 계획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공공목적에 더 많이 부합되는 것으로 여기는 국가의 입장에 따른 정

책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함

에 따라 일정부분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

다.따라서 국유재산 토지는 국토계획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므로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개발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관리

1.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연혁

국유재산관리정책이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운용하

는 일체의 정책을 말한다.이러한 정책의 기조는『국유재산법』제1조에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그 취득,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

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국유재산관리정책의 범위는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확보와 대장의 관리

및 유지실태를 파악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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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도 특 징

제1기 해방후 ～ 1976년 -재원조달을 위한 매각 및 처분 위주 정책

제2기 1977년 ～ 1993년 -보존 및 유지 위주 정책

제3기 1994년 ～ 2007년
-확대 및 활용하는 적극적인 관리정책으로

전환 :국유재산의 민간위탁 학대

제4기 2008년 ～ 현재
-국유재산관리체계 개편에 다른 계획적 관리

및 선별적 처분

[표 2-4]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6․25한국전쟁을 거치며 국유재산 관련 공부들

의 다수가 멸실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으로 재산

을 관리하지 못하였다.정부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국유재산 특별조치법과

특례매각제도를 시행하여 국유재산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유

재산으로 등록되지 못한 재산이 존재하여 권리보전의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또 국유재산관리기관도 복잡하게 이동하여 미군정청(1945),관재청

(1950),국세청(1966),지방자치단체(1977)로 이관되어 왔다.



- 13 -

여기에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정책부분도 이관기관과 같이 각 시대 및 정

부구성에 따라『국유재산법』의 개정과 함께 [표 2-4]와 같이 그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처분정책,보존정책,활용촉진 정책,관리체계 개편의 정책

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1)처분 위주의 정책(1945～1976)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 신탁통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원조

와 재정이 필요한 시기였다.특히 정부수립 초기에는 6․25한국전쟁에 따

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조로 해결하였고 60년 이후부터는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유

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경제개발의 발전 자금으로 사

용하였다.1945년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대부분의 국유재산 특히 일반재

산의 재정 정책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던 시기로서,국가의 재정수

입 충당을 목적으로 일반재산이 매각 및 처분에 치중되던 시기였다.특히

정부수립 초기에는 대부분의 재정수입을 원조자금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 부족을 충당하였으며,5․16이후에는 경제

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매각을 확대하였다.4)

2)보존 위주의 정책(1977～1993)

1962년 이후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의한 급속한 경제발전으

로 인해 조세로 재정충당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그동안 처분 위주의

관리로 국유재산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국유재산

법』전면개정(1976.12.31)을 통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국

유지 매각을 가능한 제한하고 보존에 치중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

4)기획재정부(2010),『국유재산 특례제한법안 제정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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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즉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관리하고 재산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억제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각종개발에 따른 국유지의 특례매각이 지속되고 매각대금이 일반

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계상됨에 따라 국유지의 감소는 지속되었다.5)

이후 세부적으로는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일반재산 시효취득

배제 위헌판결에 따라 1985년부터 시효취득을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및 권

리보전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도까지 제3차 권리보전조차에

따라 전국적으로 147,000필지를 국유화 조치하였다.

3)활용 위주의 정책(1994～2007)

1977년 이후의 보존․유지 정책은 이전의 매각․처분 정책에 비하여 진

일보한 관리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여전히 국유재산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관리의 개념을 벗어 나지 못하였다.이에 국유재산을 단순히 보존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총량규모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4년 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 제도화 하고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1999년 말과 2004년 말에는 각각 법 개정을 통하

여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국유지 활용기반

을 학대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였다.6)

국유재산특별회계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전환하여 대체 토지 구입에 사

용하였으며 국유지신탁개발제도는 방치된 유휴지를 개발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개발된 국유지를 통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려 하였다.그러나 실

제로 민간의 개발참여 실적이 저조하자 국유지 활용을 증대하고자『국유

재산법』을 개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에 위

탁 관리를 시작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5)남창우(2010),『국유재산의 선진적 관리방안』,한국행정학회,p.24

6)김경호(2004),『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정비방안』,한국행정연구원,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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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편 위주의 정책(2008～현재)

2011년 4월 1일『국유재산법』의 개정 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으

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기 시작하였다.첫

째 관리청에서 중앙관서로의 체계 개편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

산 총괄업무의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재산을 통합 관리하고 사용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둘째 일반회계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변경하여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정부 각 부처 청사,관사 등

의 공용재산 취득 및 국유재산 취득․관리․처분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하

도록 하였다.셋째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국유재산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연간 관리․처분에 따른 총괄계획 및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넷째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강화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재산을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하는 것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화를 진행하고 있다.

2.국유재산 관리체계

국유재산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데

관리․처분하는 기관의 구성 체계에 따라 나누어진다.국유재산 관리기관

에는 [그림 2-1]과 같이 국유재산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총괄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행정재산을 위임받은 중앙관서와

재위임 기관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29조)

반면에 일반재산의 경우 위임과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위임받은 16개

시․도 및 재위임 받은 230개 시․군․구가 있으며 위탁기관인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있다.(국유재산법 제42조)행정재산의 위임체계는 [그림 2-2]

와 같고 일반재산 위임체계는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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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국유재산 관리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2012),『2012년도 국유재산 관리 실무자 워크숍자료』,기획재정부,p.6

[그림 2-2]행정재산의 위임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결산/일반)실무』,기획재정부,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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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일반재산의 위임(위탁)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결산/일반)실무』,기획재정부,p.113

1)총괄청(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

괄하고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관리기

금을 운영하고 연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종합계획에

따른 작성 지침을 위임기관과 위탁기관에 통보한다.국유일반재산을 보존

용 재산으로 전화하여 관리하고(국유재산법 제8조)중앙관서 등의 재산 관

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국유재

산법 제21조)국유재산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

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위임․위탁한다.(국유재산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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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달청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중앙관서 등의 재산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관리하고 실태 및 확인점검을 시행한다.(국유재산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상귀속협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무주부동산의 권리보전 사무를 담당한

다.

3)중앙관서

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총괄청인 기획재정

부로부터 위임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8조)소관에 속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예정과 총괄청의 지침에 따라 다

음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한다.(국유재산법 제9

조)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총괄청에 보고하고(국유재산법 제21조)소관

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기관외의 자로 위임한다.(국유재산법 제28조)

4)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중앙관서로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재

위임 받은 기관이다.해당 업무로는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의 인계․인수

사무를 담당하고 소관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

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사실 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하 업무를 조

달청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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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가격(조원) 비 중(%) 비 고

토지 437.9 49.8

건물 43.2 4.9

공작물 241.1 27.4

유가증권 144.1 16.4

기타 13.2 1.5 입목죽,선박,항공기 등

합계 879.4 100.0

5)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

는 지장자치단체와 같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국유일반

재산의 관리․처분 사무(국유재산법 제42조)와 관리처분 위탁받은 국유일

반재산의 개발을 시행하며(국유재산법 제59조)용도폐지 된 행정재산을 인

계 받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2.국유재산 관리현황

1)국유재산 운용현황

[표 2-5]종류별 국유재산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2012),『2012년도 국유재산 관리 실무자 워크숍자료』,기획재정부,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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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 계

면적(㎢) 23,011 1,075 24,086

필지(천) 4,753 687 5,440

국유재산은 2011년 말 기준으로 879.4조원 상당으로 약 80%가 공공목적

의 행정재산이고,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약20%로 173.1조원이

다.종류별로는 [표 2-5]와 같이 절반에 가까운 49.8%인 437.9조원이 토지

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가 건물,공작물,유가증권 및 기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2011년도 말 국유재산의 총계는 2010년도 말 기준의 317.5조원

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전에는 도로․구거․하천․항만

등의 공공용재산을 결산에서 제외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결산으로 포함시

킨 결과이다.

여기에 국유재산 중 토지의 면적은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표 2-6]과 같

이 24,086㎢로 전체 국유지 면적의 약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이 23,011㎢로 약 23%,일반재산이 1,075㎢로 약 1.1%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종류별 국유지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2012),『2012년도 국유재산 관리 실무자 워크숍자료』,기획재정부,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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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역 면 적 필 지 수

합 계 449,811,310 449,811,310 618,041

한국

자산관리공사

서울 4,741,599 21,044

부산․울산 11,293,892 40,655

인천 5,021,899 8,965

경기 45,214,760 53,194

강원 69,847,899 57,456

충북 15,695,849 16,609

대전․충남 20,801,684 25,811

전북 27,205,396 51,068

광주․전남 43,578,497 65,018

대구․경북 2,475,7471 45,482

경남 31,895,017 56,112

제주 7,794,668 7,839

지방자치단체

강원 21,254,353 17,423

경기 21,627,739 23,957

경남 11,976,006 18,868

경북 13,638,776 17,952

광주 1,197,375 1,944

대구 935,842 4,086

대전 497,456 974

부산 2,191,850 8,207

서울 1,120,397 4,500

울산 1,043,540 1,880

인천 2,343,516 2,021

전남 20,512,957 20,495

전북 13,764,172 16,967

제주 3,139,489 656

충남 19,833,326 21,160

충북 6,885,884 7,698

[표 2-7]국유일반재산 위임․위탁 관리 현황(2011년 말 기준)

(단위 :㎡,필지,천원)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 매각수입 확대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자료』,기획재정부,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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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와 위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이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재산의 경우는 [표 2-7]과 같이 2011년 말

을 기준으로 위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27.3%,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

리공사에서 72.7%를 관리하고 있다.

2)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재산관리기관에서는

매년 관리․처분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데 관리 부분은 사용허가(대부),

변상금부과,관리전환 등이 있으며 처분은 취득과는 별도로 매각과 양여

등이 있다.국가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유재산종합계획 작성기준

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데,국유재산의 처분은 대체로 개별 법률에 의

하여 처분이 의무화 되어 있거나 당해 목적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와 국유재산법 또는 개별 법률에 의

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며,재산

의 위치․규모․형상․용도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의 가치

가 없거나 산재한 국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7)

가.사용허가 및 대부

국유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임대인 경우 사용허가,일반재산의

임대인 경우 대부라 말한다.일반재산의 대부와 달리 행정재산은 공공의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

용허가가 가능하고(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대부 받은 재산은 예

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영구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

18조)또 사용허가 및 대부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지

7)이동엽(2008),「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익화 방안 연구」,연세대학교 경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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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국유재산법 제30조)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을 원상

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중앙관서의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변

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주거용,경작용

을 포함하여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이 가능하

고(국유재산법 제31조)임대기간은 행정재산의 경우 5년 이내(국유재산법

제35조)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와 정착물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국유재

산법 제46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및 대부한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고 국유재산법

에 정해진 사용요율에 따라 시용면적과 재산가액을 부과산식에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변상금 부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연간 사용료의 1.2배이며 최장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면제될 수 없으며 사법적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임에 따라 부과 고지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통

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도로법』또는『하천법』의 경우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별도

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부과하지는 않는

다.다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처럼 별

도의 개별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

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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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리전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

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구체적으로 각 중앙관서 간이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일반재산과

함께 일반회계의 행정재산의 경우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중앙관서는 총

괄청에 재산을 인계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는 총괄청에 사용승인

을 받아 관리전환하게 되어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는 총괄청과 해

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간의 협의를 통하여야 하며,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특별회계․기

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화하게 된다.만약 협의가

원활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괄청은 해당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계획,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앙관서

의 장을 결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 16조)

라.취득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건물의 신․증축,공작물의 설치,토

지수용,공유수면매립,매수,교환,기부채납,신탁재산의 반환,출자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

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며 판결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국유재산

법 제11조)대표적으로 매입과 기부채납이 있는데,매입은 예산을 확보하

여 사법상 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

한 후에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국유재산 취득의 가장 전형적

인 형태를 말하며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

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국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가능하다.(국유재산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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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매각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으로 사용계약과 같이 민법적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나,국유재산

임에 따라 가격의 산정과 계약의 절차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받는다.

매각은『국유재산법』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해당연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매각의 방법으로는『국유재산법』제43조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면경쟁,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또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납하

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피하

여『국유재산법시행령』제56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양여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

상의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여하며(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양여를 계약할 경우 양여 받은 재산은 10년 이내 양여목

적과 달리 사용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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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 현황

1.미국

1)관리정책

미국의 국토는 [표 2-8]과 같이 917만㎢이며,그 중 연방과 각주의 국유

부동산을 합한 면적은 약 400만㎢ 에 이르고 있어 전 국토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이 중 연방소유의 국유부동산은 약 228만㎢로 전국토의 약

25%로 정도이다.8)미국은 1781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서부의 정착

과 국가의 국토관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소유의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사유화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전국토의 50%에 가까운 462만㎢

의 국유지가 처분되었으며,이 중 22.8%는 주정부에 공립교육기관,철도,

운하,하천 등의 용도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9)20세기 이후부터는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공공목적을 중요시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도입되고 1926년 용도지역제 합헌결정,1953년 해변주택지 개발금지조치,

1972년의 소지매립개발 계획불허,성장억제정책 합헌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국가환경정책법이 개정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어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보호 등을 위해 상당 규모의 국유지를 비

축하여 왔으며,1976년에 제정된 연방토지정책관리법에서도 공공목적을 위

한 연방정부의 토지소유를 주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경제전반의 민영화 추세와 함께 연방정부의 만성적인 제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지 매각정책이 시도되었다.레이건 정부는 국

유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의 국유지 이용자

및 환경보호론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0)

8)박경만(1990),『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서울시공무원교육원,p.43

9)이태일(1994),「미국의 토지소유-역사적 전개와 실태」,『국토연구 제10권 제1호』,

국토연구원,pp.41-44

10)김영표(1995),「국․공유지 관리 및 효율적 활용방안」,『국토연구 제21권 제1호』,

국토개발연구원,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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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면적
금전적 가치

(10억 달러)
비율(%)

전국토 917만㎢ 1,285 100

사유지 517만㎢ 1,042 81.1

국․공유지
연방정부소유 :268만㎢(29.2%)

주정부등 귀속분 :132만만㎢(14.4%)
243 18.9

[표 2-8]미국의 소유주체별 면적(1989)및 금전적 가치(1975)

자료 :이재인(2006),『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감사원 감사교육원,p.9

2)관리조직

미국은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의 관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총괄청의 역할은 연방재산행정청 연방재산자원부가

하고 있는데 각 부처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

검하여 불필요한 과잉재산을 필요한 부서로 이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의 재산관리와 유사하게 몇 개의 관리청에서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농림성 산하의 산림청,내무성 산하의 토지관리국 및 어

류야생동물보호국,국립공원관리국이 전체 연방재산의 약 96%를 차지한

다.그 중 토지관리국(BLM)이 약 41%로 국유부동산을 가장 많이 관리하

고 있다.

토지관리국(BLM)은 자원 및 환경보존 목적의 토지를 대상으로 국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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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취득한다.취득 대상 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

나 “토지 및 유수보존기금(LWCF)"에 대한 사용을 의회 승인을 받아 국유

지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특정사업에 한정하고 있다.여기에 국유부동산에

대한 사용․점유․개발의 인가 권과 임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여기에 미국 토지의 약1/8에 달하는

1,068,883㎢의 토지와 약 1,214,040㎢의 지하광물자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1,570,158㎢에 이르는 국유지의 산불관리 및 진압의무를

맡고 있다.또한 국유지 중에서 특별한 행정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1만 명이 넘는 직원이 200개의 본사와 지점 및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토지관리국(BLM)이 관리하는 토지는 그

대부분이 서부지역과 알래스카 지역에 소재 하며,그 밖의 지역에는 소규

모로 산재되어 있다.특히 환경보전을 위하여 토지를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비축하고 있으며,이 밖에도 야생동식물,광물자원,휴양지 등의 운영과 관

리도 함께 담당하고,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11)

2.일본

1)관리정책

일본의 국유재산은 [표 2-9]와 같이 약896만㏊로 전국토의 약 2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이지유신 이후로 성립되었는데 메이지 6년인 1873년

국가의 조세제도 확립을 위하여 민유지와 관유지를 구분하여 민유지에 포

함되지 않는 토지는 모두 관유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따라 경제부흥과 재정지출이 필요한 일본은 1960년대

까지 처분위주의 관리정책을 시행하여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1960년 후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시기와 같이 고도성장에

따라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공공요지의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11)황은택(2008),「국유재산 관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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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행정재산 국유임야 특별회계

8,956천㏊(100%)

국토 총면적의 23.7%

8,844천㏊(98.7%)

8,578천㏊(95.8%)

기타 :266천㏊(2.9%)

보통재산 :112ha(1.3%) 대장성 외 :112천㏊(1.3%)

발생하여 도시개발 이외에는 민간에 대한 불하는 전면 금지하고 공공목적

에 따른 활용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980년 이후 부터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공공목적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처분 가능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는 토지기본법을 제정(1998)하여 기본이념으로서 공공의 복지

우선 적정한 이용 및 계획에 다른 이용 등을 규정함에 따라 특히 도시 및

도시주면에의 토지의 유효한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대하였고,이에

대도시 지역의 국유지 사용상황 등의 점검을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이용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집약․입체화 등 효율화

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었다.특히 미이용 국유지에 대하여는

국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방제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도시재개발 등 광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활용을 우선하고 있다.12)

[표 2-9]일본의 국유지 총면적

자료 :이재인(2006),『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감사원 감사교육원,p.10

12)한상국 외(2001),『국유부동산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한국조세연구원,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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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행정재산

공용재산

국가의 사무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거나 제

공하기로 결정된 재산(청사,국립학교,국립병원,공

무원 숙소 등)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결정된 재산(도로,하천,항만,국영

공원)

황실용재산
황실의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재산(황거,어소,어용

저 등)

기업용재산

국가사업(조폐사업,우정사업 등)또는 이러한 기업

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

기로 결정된 재산

보통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

2)관리조직

일본의 국유재산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재산의 성격에

따라 [표 2-10]과 같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황실용재산,기업용재산 등

[표 2-10]일본의 국유재산 구분

자료 :황은택(2008),「국유재산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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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2000년 3월 기준으로 약105조원에 이르며 토지가 29%,건물

이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의 면적은 일본 전체 국토의 약

23.7%를 차지하고 국유지가 증가하는 것은 상속세 부과 등의 관계로 발생

하는 물납재산에 의한 것이며,감소는 철도 등의 국유직영기업의 공사화에

의한 재산의 이관 또는 재정여건 등을 위한 매각에 의한 것이다.13)

국유재산의 관리조직은 각 재산의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앙관서와

유사한 성청이 관리․처분하는데 예외적으로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대산이 소관 재산의 관서를 지정한다.또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처럼 재무대신이 국유재산 관

리․처분 전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정이나 감시를 행하고 있으며 일반재

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대만

1)관리정책

대만은 국유재산 관리국을 통하여 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부동

산과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및 기타권리관계에 따른 저당권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는 크게 공유재산과 비공

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다시 각 기관,부처,학교,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무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공공재산,그리고 국영사업기관이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세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비공용재산은 공용재산 이외에 수

익성이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바탕으로 수탁경영,수탁관리 또

는 직접 관리하는 재산으로 세분하고 있다.14)

또 국유지 중 비공용 토지는 중앙관서의 행정목적에 따른 청사신축 및

개발에 계획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인 국유재산관리의

13)서원우 외(1985),『공법학엽습』,법지사,p.333

14)이동주(2012),「국유 일반재산 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경영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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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을 1992년 구축하여 사용함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연계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관리조직

대만은 국유재산국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유재산국에서는 공용비용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기관에 따

른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지의 신규등록에 따른 수요처리 및 신

청을 접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위임․위탁기관과 같이 각 지역의 관리처

에서는 측량을 포함하여 재산관련 전반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관리현황에 따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실태조사의

범위로는 대만 토지은행에서 위탁 관리하는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국유재

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1984년 확정된 ‘국유 비공용 토지 전면

조사계획’에 따라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국유재산국에서 직접 232,982

필지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유사하게 일본인 귀속토지

및 무주부동산 상속관련업무,전체 재산관련 자료의 총괄 관리 및 목록 작

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국유재산 관리현황은 각 국가의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경

우가 많다.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재산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본적

자연환경과 국가의 미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

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각 국가의 역사와 정치,그리고

행정체계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

대한 국토를 관리하다 보니 연방정부의 국유재산을 토지관리국 중심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넓은 국토의 자연환경



- 33 -

특성상 어류야생동물보호국 및 국립공원관리국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관리

함으로 환경보호를 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 국유재산의 경우는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와 유사하게 각각의 관리성․청에서 이용목적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황실재산을 운영하고 있다.따

라서 개별적 재산현황에 따라 유효한 이용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국유재산관리국을 통하여 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관리처에서 재산관리업무 전반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토지은행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위탁 관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

역관리처의 업무분담을 통한 분산관리 운영에 기본적 관리토대를 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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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제 1절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1.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 19일『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여 귀속재산

중 국유재산을 별도로 분류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1950년 4

월 8일 최초로 법률 제122호로『국유재산법』을 제정하였다.법의 내용으

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였고 당시 재무부 장관이

국유재산의 총괄 및 보통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며 각 부처의 장관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후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16호

로 개정되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일

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기금에 해당되는 재

산의 회계부분도 재산관리와 같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이것이 현재

국유재산 관리체계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은 각각

의 관리청이 직접 담당해 왔으나 현재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총괄청인 기

획재정부가 일반회계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고 있다.종전의

중앙관서 상호간 재산의 관리전환은 해당 관서 상호간의 협의로 가능했지

만 현재는 일반회계 소관 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중앙관서는 당해 재산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인계하고,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는 총괄청의 사용승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선 법률 개정에 따른 국

유재산법의 운영이 실제 정부 부처의 실무운영과 동떨어진 면이 많다.우

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통하여 각각의 중앙관서 재산의 관리전

환이 어렵다.정부 각 부처의 이해 관계속에서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유휴행정재산이 원활하게 필요한 부처로 관리 전환되기 어려우며,총괄청

인 기획재정부의 권한 또한 국유재산법의 명문화에 불가 하여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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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중앙관서의 장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예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용가능성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부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관리전환이 가능한 유휴행정재산의 관리도 현재 230여개 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 등 각 50개 중앙관서의 산하기관이 별도로 위임 및 위탁관

리하고 있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현황의 변동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현재까지도 위임과 재위임,그

리고 위탁의 복잡한 체계 속에서 사용여부에 따른 적절한 중앙부처간의

재산의 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2.국유재산종합계획의 문제점

1)종합계획의 현실성 결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데,종합계획은 기존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중장

기 정책방향으로 개선한 것으로 중장기 국유재산의 정책방향,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총괄계획,국유재산 처분의 기준,국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으

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은 기존의 개별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승인 위주

의 관리계획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부처별,회계별,종류별로 연간 총

괄운영계획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계획도 관리계획과 마찮가지로 연간단위를 기준으로 한 계

획이므로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의 위임과 재위임 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유

재산의 정확한 다음연도 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취득․처분․개발

․사용허가․대부사용의 실제 현황이 이전년도에 제출한 종합계획과 상이

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전년도에 계획되어진 관리․처분

에 따른 수익과 해당연도의 실제 수익이 달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영에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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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실적 2012년 전망

사용료감면

건수 9,821 10,307

면적 94,763 277,464

대장가액 123,078 131,917

재정지원규모 5,191 5,660

양 여

건수 301 5,153

면적 320 9,139

대장가액 475 26,871

재정지원규모 475 26,871

합 계

건수 10,122 15,460

면적 95,083 286,603

대장가액 123,553 158,788

재정지원규모 5,666 32,531

2)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문제점

[표 3-1]국유재산특례 재정지원 추정액

(단위:천㎡,억원)

자료 :기획재정부(2012),『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마련 보도자료』,기획재정부,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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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이란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일부로 『국유재산법』

에 의거 해당연도에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정책 목적에 지원하는 것이다.그러나 국유재산 특례를 통하여 발생한

재정지원 규모가 [표 3-1]과 같이 2011년 5,666억에 이어 2012년 추정 무

려 32,531억 원이나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없는 기관이나 재정이 건

전한 기관에서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면제 대상기관 아닌

기관에서 불합리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특례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지원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3.분산 관리제도의 문제점

1)분산 관리운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크게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및 50개 중앙관서,한국자산관리공사,조달청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

며,50개 중앙관서는 230여개 자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재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통합관리․처분의 개선현황이

있지만 주로 중앙관서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이 등록된 관할 자치단체의 해

당부서인 건설,도로,공원관련 부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

해양부 철도부지인 경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

다.일반재산의 경우는 재산관할 자치단체의 재무부서에서 재산을 위임받

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의 일반재산은 현재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여기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 업무와 무주부동산의 권리보전 업무는 조달청 담당 업무로

변경되었다.



- 38 -

예를 들어 하나의 국유재산 필지의 인접한 다른 국유재산의 경우 각각

재산관리관이 달라 해당필지와 관련한 업무 및 민원 발생시 명확한 소관

부서의 담당을 지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우며,특히나 자치

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접한 일반재산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신분과 업무 처리 요령이 상이하여 해당 재산을

통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또 국유재산의 공법적인 성격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등의 민원과 같은 부분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민원해결로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하

고 있어 재산관리와 민원해결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관

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또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자치단체와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무상귀속 요청에 따

른 협의는 별도로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재산관리와 처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여기에 주인 없는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추진 업무인 권리

보전도 발견과 신고만을 자치단체가 할 뿐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조달청이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 발견에서 국으로의 등록 및 등기 절차까지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처리가 하나의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국유재산 업무를 다수의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분산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국유재산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분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은 [표 3-2]와 같이 관리부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인 경우 위임 및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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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현황

시스템사용
시스템

운영위치
시스템관리 네트워크망

총괄청
중앙

관서

일선

관서
대국민

기획재정부 dBrain ○ ○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

전산망

한국자산

관리공사
BPM - ○ ○ -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인터넷

국토해양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 ○ ○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인터넷

조달청
국유재산조사

관리시스템
○ ○ ○ - 조달청 조달청 인터넷

방위사업청
군용지현황

관리시스템
- ○ ○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전용

전산망

산림청
국유재산

시스템
- ○ ○ - 산림청 산림청

행정

전산망

우정사업

본부
EPR - ○ ○ -

우정사업

정보센터

우정사업

정보센터

전용

전산망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EPR - ○ ○ -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임 기관 모두가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기본으로 국유재산관리업무

를 하도록 되어 있다.

[표 3-2]국유재산관리시스템 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2011),『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보고서』,기획재정부,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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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별 없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해당 재산을 모

두 등록하여 관리․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매각 및 사

용허가,대부,변상금부과 등의 내역을 입력하여 해당 회계 관서로의 고지

업무를 하고 있다.반면에 일반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경우 별도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조달청의 경우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업무를 국유재산 조사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위임 및 재위임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료 및

변상금의 모든 부과 업무를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아 재산관리의 일관성이 없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재산의 총계가

부정확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총괄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일반재산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재산관리의 현황파악은 행정재산에 비하여

정확하나 관리․처분에 따른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의 부과를『국유재

산법』의 귀속비율에 따라 별도의 자치단체 세외수입시스템으로 부과 하

고 있어 하나의 부과 대상을 둘로 나누어 2번이나 부과하고 있어 징수 업

무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하나의 국유재산을 각각의 업무 담당부서가 각기 다른 별도의 재

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재산관리가 부정확하고 일률적이지 못하다.

4.관리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1)관리 인력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조직의 체계는 위임과 재위임 그리고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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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산하기관,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

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분산되어 관리 되는 국유재산은 일선의 실무

자인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직

원들이 담당 구역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임기관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 건설심사과와 재산관리과를 포함하여

10개 군․구에서 1～2명이 해당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일

반재산의 경우 [표 3-3]과 같이 전체 2,020필지의 약226만㎡를 15명의 실

무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방부 및 산림청의 경우도 국방부 본부내

의 국유재산 담당부서와 서울국유림관리소 등의 중앙관서 등에서 서울 경

기 인천 등의 관할 구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산하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토지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1명이 적게는 한 개 자

치단체에서 많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다.여

기에 2012년 이후 권리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도 1～2명의 직

원이 10개 이상의 자치단체의 업무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업무의 면적 및 구역에 비하여 담당인원이 많이 부족하다.자

치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업무 외에 민원상담 및 당직업무와

같은 비상근무 등이 잦아 실제로 담당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

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한계성이 따르지만

자치단체의 인력 수급에 따라 적절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국방부 및 산림청,그리고 조달청의 경우도 1～2명의 직원이 인근

수도권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통한 관리가 어려

운 실정이다.또 중앙부처 산하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직원 1

명이 1개 군․구 이상의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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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합계 2,020 2,262,727.57 326,539,041

경제자유구역청 23 28,694.00 7,872,823

중구 43 54,168.48 15,426,217

동구 172 21,812.14 9,582,717

남구 210 76,531.92 32,224,570

연수구 54 50,075.30 17,625,043

남동구 79 68,370.75 29,314,989

부평구 263 88,961.08 48,139,000

계양구 240 170,378.20 40,096,692

서구 206 726,726.60 94,612,215

강화군 599 836,444.10 25,838,876

옹진군 131 140,565.00 5,805,899

[표 3-3]인천광역시 국유(일반)재산 현황

자료 :인천광역시(2012),『2012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인천광역시,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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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우리나라는 현재 지적과 등기가 이원화 되어 있어 토지 등록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서와 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국유

재산의 경우 길게는 일재시대인 100여 년 전부터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이런 재산은 위치를 알려주는 지적도,등록내용을 알려주

는 대장,그리고 소유권 및 기타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부 등의 등록사

항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토지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으면 분석하기가 상

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또한 과거와 현재의 재산현황에 따라 시효소송

과 같이 국가기관 및 사인과의 재산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의 다수가 토지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길게는 2-3년,짧게는 6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부서발령

에 따라 전보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해당공무원의 직렬은 인력 수급에

따라 일반직에서 부터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또

토지행정 전문직인 지적직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이 국유재산 관리업무

를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관련 서류 및 해당 소재지의 현장조사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산하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재산의 분석 및 현장조사측량은 대한지적공사를

주로 이용하고 기존 재산의 매각과,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중점

을 두고 있다.

3)관리시스템의 부재

재산관리는 대장 및 등기부 그리고 실제 현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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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다.따라서 관련서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에서부터 건축물대장 그리고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조사와 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가 많다.그러나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구축되지 않아 필요로 하는 해당재산에 관한 서류인 지적도,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둥을 모두 각각의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 인력과 시간

이 낭비되고 있다.특히나 재산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도라 할 수 있는데 해당재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IS정보시스템의 연계가 되지 않아 점유현황의 대부분을 지적측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5.관리․처분의 문제점

국유재산 관리․처분은『국유재산법』에 의거 해당연도 국유재산종합계

획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승인․개발․관

리 등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주로 매각과 같은 처분,행정재산의 사

용승인,일반재산의 대부 및 변상금부과 등의 관리가 주된 업무를 이루고

있다.

1)매각

매각업무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통 일반경쟁을 통하여 한국자

산관리공사 전자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시용하나,해당재산의 현황을 검

토하여 지명경쟁이나,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국유재산법』

과 해당연도 관리처분기준에 의거 매각 검토를 하고 관리청 및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매수예정자와 매각계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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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목표
2012상반기

실적
실 적 률

합 계 3,361 1,109 33.0

강원도 145 63 43.5

경기도 792 267 33.7

경상남도 262 77 29.6

경상북도 112 102 90.6

광주광역시 26 3 12.6

대구광역시 46 6 13.4

대전광역시 63 11 18.0

부산광역시 244 61 25.0

서울특별시 985 304 30.8

울산광역시 50 34 68.3

인천광역시 206 56 27.5

전라남도 102 23 22.7

전라북도 69 17 25.4

제주도 18 9 49.1

충청남도 189 58 30.9

충청북도 52 16 30.3

[표 3-4]2012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입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 매각수입 확대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자료』,기획재정부,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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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매각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NegativeSystem 매각제도를 도입하여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대비 실적이 [표 3-4]와 같이 좋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라 과거 활발하게 진행 되었던

재개발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손실보상에 따른 매각금액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둘째 부동산 상승기인 과거 2000년 이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던 매수예정자들이 현재는 매수를 포기한 경우가 많아

일반경쟁의 경우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또 과거에 비하여 국유재산 인

근의 실거래 가격은 상당부분 하락하였으나 공시지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부동산의 실제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감정평가

에 따른 매각 예정 금액이 높아 투자대상으로서의 이점도 떨어지고 있다.

2)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 및 대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

적으로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국유재산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하고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것이다.매

각과 같이 임대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용,경작용,행정목적용을

포함하여『국유재산법』의 수의계약 해당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입

찰을 통하여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표 3-5]와 같이 기존의『국유재

산법』에 명시된 산정요율을 적용하고 해당연도 공시지가를 반영한다.따

라서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낮아진 인근 사유지의 임대료와는 달리 국유재

산 임대료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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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주거용
사용면적 ×해당연도 공시지가 ×0.02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01이상)

경작용

사용면적 ×해당연도 공시지가 ×0.01이상 또는

해당연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총수입의 1/10중

더 적은 금액

행정목적용 사용면적 ×해당연도 공시지가 ×0.025이상
부가가치세

10%별도

공무원

후생복지용
사용면적 ×해당연도 공시지가 ×0.04이상

부가가치세

10%별도

기타용도

사용면적 ×해당연도 공시지가 ×0.05이상

(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단체의 경

우는 0.025이상,소상공인일 경우 0.03이상)

부가가치세

10%별도

[표 3-5]2012년도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산정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기획재정부,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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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유재산에서는 현재까지 주거용 임대요율이 0.025로 국유재산과 다르

고 선하지와 같이 예외적인 사용에 관하여도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지침사항과『국유재산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국․

공유재산을 함께 담당하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에 따른 대부료

부과에 혼선이 많다.

3)변상금

사용계약을 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행정

처분으로『국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에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

고 있다.그러나『도로법』이나『하천법』에도 별도의 무담점유에 따른 변

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을 경우 부과 기준이 어렵다.특히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라

영세한 주거 점유의 변상금부과자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명

시된 것이 없어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6.통합관리 방안의 문제점

1)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의 문제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입장에선 국가와 다를 것이 없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와는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다 보니 재산의 관

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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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점유 현황 >

(단위:건,억원)

구분 건 수 금 액

국가점유 2,313 6,674

지자체점유 8,827 30,134

계 11,140 36,808

2 ,3 1 3
6 ,6 7 4

8 ,8 2 7

3 0 ,1 3 4

-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3 5 ,0 0 0

4 0 ,0 0 0

건 수 금 액 (억 원 )

지 자 체 점유

국가점 유

[표 3-6]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점유 재산현황 조사결과』,기획재정부,p.1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 상호점유현황의 해소인데 현재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재산을 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표 3-6]

과 같이 무려 11,140건 3조 6,808억 원이나 된다.2011년 11월부터 12월까

지 2개월여의 기획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점유의 재산이 2,313건

6,674억원,지방자치단체 점유재산이 8827건,3조 134억 원에 이른다.점유

발생 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이전인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던 많은 공공목적

의 재산이 현재까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자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종류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표 3-7]과 같이 토지,건물,기타로 분

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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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토지 건물 기타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

점유재산
1,760 5,297 1,674 5,036 79 165 13 13

지자체

점유재산
6,81716,3786,79716,317 12 51 8 10

계 8,57721,6758,47121,353 91 216 21 23

[표 3-7]종류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단위:건,억원)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점유 재산현황 조사결과』,기획재정부,p.2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취소소송을 하는 등 분쟁이 계속 적으로 발생

하고 있고 업무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 3-8]과 같이 점유대상 재산 중 상호교환이나 매각이 가능한

8577건,2조 1,675억 원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국가점유 1,760건 5,297억원,지방자치단체점유

6,817건,1조 6,378억 원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 점유의 재산 상당부분이 도로와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이다.또 상호 재산 교환의 가치가 다를 경우 매입을 통하여 해소하려 하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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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점유 현황(해소대상)>

(단위:건,억원)

구분 건 수 금 액

국가점유 1,760 5,297

지자체점유 6,817 16,378

계 8,577 21,675

1 ,7 6 0
5 ,2 9 7

6 ,8 1 7

1 6 ,3 7 8

-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건 수 금액 (억 원 )

지 자 체점 유

국가점유

입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 상당부분 계속적으로 점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표 3-8]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해소대상)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점유 재산현황 조사결과 』,기획재정부,p.2

2)국유일반재산 관리 일원화 방안의 문제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국유일반재산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27.3%,한국자산관리공사가 72.7%를 관리하고 있다.총괄청인 기

획재정부는 관리․처분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일반재산이 위와 같이 이

원화 되어 관리되고 있기에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관리일원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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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거로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징수율 차이를 두고 있는데 변상

금의 경우 [표 3-9]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평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약 50%에 근접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관리주체가 대민서비스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

체와 단순히 관리처분에 따라 징수활동만을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엄

연히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일반재산의 경우라도 국유재산은 관

리주체가 국가이므로 공공성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렵다.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도 있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재산과

관련된 민원(주민편의․재난안전 등)또한 관리하고 해결하므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정책들은

접어두고 단편적으로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율만을 비교하여 위탁기관

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유재산이 가지는 공공의 목적과 국민과의

관계 보다는 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입의 극대화에만 중점을 맞추는 것으

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주민편의 및 안전

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기관으로 재산관리가 일원화 되어도 공공성을 가지는 민원발생은 계속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국유 일반재

산의 관리가 일원화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발생되

는 세입은 없는데 반하여 관리비용만을 지출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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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리주체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05

지방자치단체 87,173 14,034 16.1

한국자산관리공사 7,368 3,947 53.6

2006

지방자치단체 83,515 15,738 18.8

한국자산관리공사 11,284 4,448 39.4

2007

지방자치단체 72,930 10,658 14.6

한국자산관리공사 33,242 15,449 46.5

2008

지방자치단체 67,646 9,347 13.8

한국자산관리공사 40,958 23,676 57.8

2009

지방자치단체 63,352 8,081 12.8

한국자산관리공사 38,265 25,481 66.6

[표 3-9]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징수율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남은정(2012),「국유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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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방안

제 1절 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1.관리체계의 현실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그러

나 현재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미약하고 분산관리하고 있는 조

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첫째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중앙관서에 실질적으로 명령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

의 현황을 보고 하도록 하며 유휴행정재산의 경우 사용계획이 없을시 필

요한 관서에 적시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분산 관리되고

있는 조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

[그림 4-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인천광역시의 경우

인투인시스템 및 군․구 새올행정관리시스템)처럼 일괄적인 업무절차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 전체의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국유재산에도 접목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도 마치 국가 기밀인 것처럼 담당관서의 재

산만을 확인하고 다른 관서의 재산은 전혀 알 수 없는 현행 체계를 개선

하여 전체 재산의 현황을 각각의 관서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유휴

재산을 최소화 하고 재산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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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공유재산관리체계(시․도유재산)

자료 :인천광역시(2012),『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인천광역시,p.1

2.관리정책의 현실화

2011년 4월 1일『국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일반회계를 국유재

산관리기금으로 회계변경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으로

개선하였다.2012년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정부출연금,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국유재산의 취득․관

리․처분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국유재산종합계획은 [표

4-1]과 같이 국유재산의 정책,관리․처분의 총괄계획,처분기준,국유재산

의 특례 종합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관리기금은 과거 일반회계의 공용재산(청사․관사 등)

취득사업을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만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회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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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 세부 구성 내용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익가치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 기능 강화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

관리 ․ 처분의

총괄계획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승인,개발,관리의

계획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
․보존․활용을 위한 처분제한 대상을 규정

국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 국유재산 특례의 기본 운영 방향

․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 특례 운영할 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른 수입금도 기금에 포함시켜 운영하여할 것이다.그리고 국유재산 종합계

획의 운영도 중장기 정책방향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현황을 반영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종합계획에 따른 관리․처분

의 승인권한을 완화하여 규모가 작은 기준의 계획승인은 자치단체에서 직

접 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여 신속하게 국유재산을 처리함으로 유휴재산

을 최소화하고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표 4-1]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구성

자료 :기획재정부(2011),『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기획재정부,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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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관리조직의 개선방안

1.통합 관리조직의 운영

행정재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를 비롯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

관(공사․공단)에서 위임 관리 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 총괄청인 기획

재정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및 한국자산광리공사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하나의 국유재산을 각각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너

무 많은 기관에서 분산 관리함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2]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개념도 보도자료』,기획재정부,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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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재산관리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정확한 재산의 현황 파악

및 활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한다.분산 관리

되고 있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조직의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이 어

렵다 하면 우선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조달청,각 중앙관서,한

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부서 및 인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기관으로 통

합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 4-2]및 [그림 4-3]와 같이 통합 관리 조직의 신설과 함께 통

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4-3]통합관리 시스템 개념도

자료 :기획재정부(2012),『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개념도 보도자료』,기획재정부,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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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여개 국유재산 관련시스템이 연계 없이 분산 구축되어 각종 공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개별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

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어 항공사진 및 GIS를 도입한 통합관리시스

템의 사용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

이다.또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의 세외수입시스템 등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 분류하여 부과 징수하

고 있는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

여야 한다.여기에 현재 구축 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과 같이 신규로 구축된 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

의 접수를 통한 관련 자료는 담당직원이 한자리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모

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정보 제공 및 민원서비스를 위한 포털사

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대민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심 있는 국

민들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관리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관리 인력의 편성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공사․공단)에서 위임 및 위탁의 형

태로 되어 있다.실제로 국유재산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산하기관(공사․공단의)의 직원이다.그러나 현실적

으로 각 기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 부서별로 1～2명에 불과하고

담당업무 또한 기타 다른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

여 국유재산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첫째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나 각각의 중앙관서에서 소관 위임기관에 필지별 또는 면적에 따른 담당

인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위임기관의 인력현황에 따라 별도의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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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유재산관리 인력을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담당 인원이 충분

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잦

은 인사 발령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국유재산관리는 새롭게 발견되는

업무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

야 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관리․처분에 따른 사용

허가(대부),변상금,매각,양여 등의 업무는 하나의 해당 건이 길게는 5년

이상의 계속적인 업무로 이어져오는 경우도 상당하다.따라서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파악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사이동을 하여야

하며 장기적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하여 담당인력이 적극적으

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

이다.

2)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

일제 강점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등 국유재산은 길게는

100여 년 전부터 등록된 재산을 관리하는 복잡한 업무다.업무를 위하여

지적공부를 비롯하여 건축물 대장,등기부,또는 관련서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재산을 관리하는 위임기관 대부분에서는 토지를 전문적으로 등록 관

리하는 지적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부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또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대부분이 지적직이 아닌 다른 직렬로 일반행정

직에서부터 농업직,세무직,해양수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부서의 인

력현황에 따라 짧게는 6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발령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여기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또한 토지를 직접적으

로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국가 예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정책을 계획하

고 집행하는 부서로 토지행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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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유재산을 관리 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

록 첫째 토지행정 전문직인 지적직렬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국유

재산의 49.8%가 현재 토지로서 국유재산 전체 중 유가증권 16.4%,공작물

27.4%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위임기관인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

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직의 구성상 이관이 어려운 경우에

는 지적직을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충원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재산관련 지

식이 없거나 잦은 발령에 따라 일선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숙지할 시간과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담당자 1～ 2명이 업무

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교육을 이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전문지식을 숙

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담당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의 충원과 더불어 전문적인 재산관련 교육프로그램

을 설치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유재산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고 관련규정도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지식

을 습득하지 않고서 관리할 경우 재산 손실의 우려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담당자들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인력시스템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

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여 국유재산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타지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하고 업무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른 사례집이나『국유재산법』의 유권해석에 관련된 다양한

참고 도서를 발행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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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1.관리․처분의 개선

1)매각

국유재산의 매각은『국유재산법』과 매년 실행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

상의 관리 ․ 처분기준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쳐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그

러나 실제 매각은 일반재산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위임기관의 담당

직원이 매각 기준에 따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절차를 수행하고 있

으며 행정재산의 경우 매각이 가능하여 용도폐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재산의 관리와 무관한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되어 매각되

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매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첫째 매각과 관련한 관리 

․ 처분기준의 하향 조정 및 매각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장기적으로 

보아 공공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큰 면적을 제

외하고는 부존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과거와 달리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 의 진행이 전국적으로 부진하여 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은 활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일정기간 이상 진행이 

미진한 재개발구역의 한해서는 일반매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재정수

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또 소규모 필지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자치단체의 

위임된 권한만으로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

차를 개선하여 부존 부적합한 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재

산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의 매각업무를 통일시켜야 한다.

매각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재산은 계속적으로 같은 위임기관인 지방자

치단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인력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

용도 폐지된 재산을 매입하려는 자는 용도폐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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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고 폐지된 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재산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

원도 관련된 자료와 해당 내용을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여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그러므로 용도 폐지된 재산은 하나의 

기관에서 매각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절차 및 업무의 효

율화를 통하여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2)사용허가 및 대부

위임 및 위탁기관에서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사용허가와 대부를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을 제외한 대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유사한

성격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조례에 따

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국유재산의 임대와 통일된 기준을 조정할 필요

가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의 경기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유휴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째 개별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공유재산을 임차하는

모든 임차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개별적인 사항들

에 대하여도 공통의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할 것이다.그 결과

통일적인 부과기준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선하지와

같이 국․공유재산 각각의 부과금액에 따른 소송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인

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부과기준이 되는 조정요율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하향 조정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전국의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유재산의 활용현

황과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다르고 실제 인근 사유지의 임대료현황이 다양

하게 거래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조정률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특히나 근래의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사유지의 임대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변화가 비탄력적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따라 임대가

되지 못하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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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지 건물 기타 합계

면적

(㎡)

금액

(억원)

면적

(㎡)

금액

(억원)

금액

(억원)

면적

(㎡)

금액

(억원)

사용허가 182,663 633 3,107 484 2 185,770 1,119

대부 212,018 727 696 105 - 212,714 832

변상금 13,522 801 11 17 - 13,533 818

합계 408,203 2,161 3,814 606 2 412,017 2,769

디고 할 수 있다.

3)변상금

일반적으로 임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표 4-2]2012년 관리수입계획

자료 :기획재정부(2011),『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기획재정부,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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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르면 [표 4-2]와 같이 변상금 부과예정

액이 818억 원에 이른다.부과유형으로는 주거 및 경작,기타사용 등 다양

한 점유현황에 부과하고 있는데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라 체납액 미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증가하고 있고,특히나 영세한 주거 점유자들의 변

상금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도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조정요율을 적용하여 부과액

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주거용 점유자들의 변상금 납부를 유도하고 대

부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또

한 주거용 무단점유자 중 생활보호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한부

모가정 등 다양한 사회빈곤층을 위한 부과 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합리적인 통합 관리화 방안의 모색

1)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

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상호점유현황이 많으며

대부분 도로와 청사,관사 등 행정목적의 공공용과 공용재산이 많다.그러

나 현실적으로 상호 점유현황의 차이가 많아 일괄적으로 상호교환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총괄청인 기획재

정부의 상호점유현황의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되어 전국 지

방자치단체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소방안의

기본적 추진방향이 상호간의 매입을 통한 점유현황 해소인데,재정자립도

가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통하여 매입

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하고 실질적인 상호점유의 해소를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제

시작 이전의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는 지

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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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엔 중앙정부와 같은 성격의 국가기관이었고 현실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민선제도와 개별적 예산편성을 제외하고는 크게 국

가와 다르지 않다.따라서 적어도 국가와 자치단체,더 나아가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점유현황도 이전 기준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여 각 기관

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점유 재산은 신속하게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도로․구거․하천․제방 등의 경우 고속도로와 정부차원의 개발

사업에 따른 하천이나 제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

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상호점유재산의 관리현

황을 조사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계획이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단순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 중 공공목적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재산의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국유일반재산의 효율적인 일원화 방안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적인 국유재산의 분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

산으로 분류된다.2011년도 국유재산 정책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을 제외하고 대부계약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2012년 이후 위탁기관

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를 일원화 하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순

차적으로 이관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일반재산이라 할지라도 국유재산

은 공적개념의 공공성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단순히 사

유재산과 같이 재정수입원으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국가계획 및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공공성울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이 아니

정부부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다.재산관리 일원화의 목적이 위임기

관의 변상금 부과 징수율과 매각대금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이라면 관

리조직의 일원화 방안에서 논의한데로 별도의 국유재산관리청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담당자의 양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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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 국유재산관리청을 통하여 관리한다면 계속적으로 국가기관이 담당

하게 되어 재산관련 민원의 처리를 담당관청과 위탁기관이 별도로 할 필

요가 없고 실적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통합적

인 재산관리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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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정적 자원이자 국가 정책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특히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와 사회구

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환경의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따라서 도로,하천,학교 등 공공목적의 개발과 공원 조성,노후주

택 개선에 따른 개발 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토지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이용의 토

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통합관리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고 다수의 관리기관에서

단순 업무로 판단하여 비전문적인 일반직원에 의하여 분산 관리 되고 있

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리제

도,관리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

점을 지적하였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하나씩 찾

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마련이다.현재의 국유재산은 행

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중

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산하기관으로 분산

되어 위임 및 위탁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많은 조직에서 분산되어 관리되

다 보니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현황 정도만

을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대만의 국유

재산관리국과 같이 별도의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

유재산관리시스템과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재산관리의 세부적인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파악하여 각 부서의 유휴 재산을 최소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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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리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마련이다.국유재산 토지는 사유

재산의 토지문서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의 토지 문서와

달리 국유재산 토지는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부서,산하기관 등

너무 많은 조직과 비전문 인력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특히 현재 진행되

고 있는 국유일반재산의 위탁기관 이전은 국유재산이 가지는 공공의 목적

은 배제하고 단순히 수입의 극대화만을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다.국유재산관리의 특성상 관련서류와 실제현황 그리고 전문적인 권리분

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재산관련 민원의 요구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도 많은데 반하여 실제 업무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담당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서 산하기관의 건설 및 재

산관련부서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맞고 있으며 담당직원 또한 재산관련 업

무와 성격이 유사하지 않은 다양한 직종으로 분포하고 있어 부과와 징수

를 넘어 관리의 전문적 효율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토

지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직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재산관리의 지

속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또한 단순히 징수율만을 기준으로 재

산을 위탁기관으로 이관한다면 징수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관리에 따른 현

실적인 민원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복잡한 구조가 발생함

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청의 국가조직 신설을 통하여 공공의 성격을 일정부

분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마련이다.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의

기본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다.2011년 말 기준으로 879.4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은 해당연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종합계획도 연간단위를 기준으로 계

획되고 위임․위탁을 통하여 관리되다 보니 취득․처분․개발․사용허

가․대부 등 관리처분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연간단위의 계획이다 보니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현황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재산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다.따

라서 관리․처분에 따른 위임․위탁 기관의 승인 절차 및 권한을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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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필요한 재산과 불필요한 재산의 활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

과를 종합계획에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여 전문적

인 인력을 통한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인 것이다.하나의 국유재산을 복잡하

고 다양한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국유재산 운영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목적을 모두 추구하며 국가와 국

민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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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Plantomanagetheintegrationofnationalproperty

(Nationallandownedproperty)

Kim,dong-kyu

MajorinCadastreandL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RealEstate

HansungUniversity

Nationalpropertyisoneofthemostimportantelementsthatmake

upthefoundationofthecountry.Thebasisofthelandplanningand

financialsupportplaysanimportantroleasatoolfortheconvenience

ofpeople'slives.Asriversandroads,especiallyland,includingthe

constructionofinfrastructureandnew townhousesofnationalpolicy

andnationalresidentialenvironmentareclosely associatedandthat.

However, the reality is that until now,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issystematicandefficientcomparedtoitsimportancecan

not come in. Too many departments, especially the distributed

managementsystem isnotunified,notresponsibleforthelack of

personnelandpersonneloftenhavetheprofessionalism ofthework

falls.Therefore,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sequent problems

generally takealookatthestatusofnationalproperty,asfollows

soughtanintegratedmanagement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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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e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management system

standardsasrelatedtothecentralofficesandlocalgovernments,the

Ministry ofStrategy and GeneralAffairs commitand distributed

agencies and the KAMCO from the nationalproperty,which is

managedasaseparatedepartmentofmanagementandcomputerized

systems destroyers integrated managementsystem hasbeen solved

throughthetransition.

Second nationalproperty ofthe state-owned wealth management

organizationandpersonnelmanagementoftheorganizationasaway

toimprovethereality,theexpertiseofthepersonnelin chargeof

propertymanagementbyutilizing thereinforcementsandthecentral

departmentsandlocalgovernmentscadastrepublicservanttosecure.

Thirdrealisticallyforthepurposeofimprovingthemanagementand

operation ofnationalproperty,a comprehensive plan and manage

dispositionofthefrontofficethatisresponsiblefororganizinglocal

governmentsandagenciestoquicklytakeadvantageofthewealthin

thesecretarydepartmentandtheresultscanbecheckedfrom timeto

timewastocomeupwithways.

【KEYWORDS】 NationalProperty,Ministry ofStrategy,Integrated

ManagementSystem,GovernmentsCadastrePublicServant,Management

andOperationofNational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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